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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힘을 모으고 힘을 내서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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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 목 가축분뇨법 상 사용중지 명령 과징금 대체 관련 법률자문 결과 알림

1. 최근 일부지자체에서는 축산 냄새문제로 인한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를 사유로 하여 농가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가축분뇨법상의 사용중지 명령이 과징금

으로 대체가능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측에 법률 자문을 요청 하였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주요 법률 자문결과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지부

(회)에서는 해당사항을 회원농가에게 안내하시어 부당한 피해를 받는 농가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가축분뇨법 제 18조의2에 따라 가축처분의 곤란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사용

중지처분 또는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나, 가축분뇨법

18조의2의 법리적 해석, 과징금 제도의 취지, 가축분뇨법의 사용중지 과징금

대체 과징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검토하였을 때 사용중지보다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함.

붙임. 태평양 법무법인 법령 해석 검토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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